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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주요 내용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하는사람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각각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

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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